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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이를 모법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조례간 연

계성(일치성) 및 자치성(차별성)을 분석하였다. 2017년 10월 기준으로 조회된 전국 63개의 지자체 조례와 

발달장애인법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모법의 조항별 내용을 기준으로 조례와의 일치성을 분석하였고 자치

성은 조례의 내용적 측면에서 모법과 다른 사례가 있는지 행정적 측면에서 이행 의지를 보다 강조한 사례가 

있는지 내용분석으로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모법의 조례 반영률은 조항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복

지지원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일치율이 높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은 조례상 반영률이 낮았다. 이는 발

달장애인을 보호적 관점에서 보는 법적 제도적 특징을 보이는 증거로 볼 수 있다. 향후에는 발달장애인 당

사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존중이나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이 조례에 적극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조례 반영률이 0%인 조항도 있었는데, 해당 지역에서 타법에 의해 보장될 수도 있

기에 지역 내 관련 제도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으나 제도적 사각지대의 가능성이 있다. 향후에는 발달장애

인 관련 지역 내 여타 법제도와의 상보성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져 제도적 사각지대에 발달장애인이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의 자치성이 내용적 측면 및 실질적 이행을 돕는 행정적 측면에서 검토되

었다. 단체장의 책무를 강조하거나 실태조사를 강조하거나 복지위원회 운영을 명시하거나 모법상에 없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조례에서 담아내고 있기도 했다. 향후 조례제정을 고려하는 지자체는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지방자치의 특성을 살린 지역 밀착적인 실현가능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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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자기결정권의 증진 등이 강조되면서 장애인 

복지정책의 논의의 축이 인권 패러다임으로 변화되었다. 이 변화와 함께 장애인 중에서도 가장 억압

된 집단이자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기 힘든 이들로 알려진 발달장애인도 권리보장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특히 발달장애인 부모와 당사자 단체를 중심으로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권리보장의 요구

가 높았고, 그 결실로 2014년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권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 국

회에서 제정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은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전후로 하여 유사조례를 제정하

였다. 발달장애인법 제정보다 1년 정도 앞서서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서울시 구로구와 노원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5년에

는 제주와 광주 등의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발달장애인 지원 또는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이 다수 이루어졌다. 이후 2017년 10월 기준으로 광역지자체의 조례 14개, 기초지자체의 

조례 49개로 총 63개의 발달장애인법 유사조례가 제정되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권리보장이 중요성이 사회적 책무로서 인정되고, 조례로 다수 

입안되고 있는 현실은 고무적이다.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내용과 방향을 지자체별로 정하고 있다는 점은 발달장애인법의 지역 내 실질적 집행을 가능하게 하

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법적 근간이자 복지 실천의 근거가 되기에 더욱 의미 있다. 본래 조례는 국

회와 행정부의 법률 제정을 선도하기도 하고, 현존하는 법률을 지역에 맞추어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한다(이수정, 2017). 이러한 특성 때문에 조례는 법률에 앞서서 제정되기도 하고, 

법률과의 수직적 법체계에 있어서 상위법의 내용을 따르는 동시에 법률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는 자율성도 보장된다(안효섭, 2014; 조성규, 2016). 즉, 상위법을 따르는 조례의 특성을 

고려하면 조례는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중앙에서 정한 내용을 포괄해내는 기

능을 해야 한다. 한편, 법률 선도 기능과 실질적 지방자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특성을 고려하면, 조

례는 법률에 없어도 제정 가능하고, 지역색을 고유하게 담아낼 수 있기에 중앙의 법률에서 정한 내

용과는 차별화된 자치성이 강조된다고도 볼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계와 협력 그리

고, 지역고유의 사업이나 정책이 모두 강조되는 지방자치의 시대에, 조례는 ‘연계성’과 ‘자치성’을 아

우르는 지방자치의 특징적인 산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1995년 이후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시대를 열었다. 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

발하고 집행하며, 지역의 문제를 지역민들이 주축이 되어 해결할 수 있도록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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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 의미를 지닌다. 중앙과 지방간의 정책 방향을 둘러싼 갈등이 있기도 하고, 지자체간 정

책의 형평성이 문제로 논의되기도 하지만, 중앙의 획일화된 정책적 통제에서 벗어나서 지방의 자율

성과 다양성을 반영한 정책을 시행한다는 점과 지방자치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증진하

고,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정책을 실행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육동일, 2017). 2005년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을 강조하면서 사회복지예산을 지방정부로 상

당부분 이양하였으며, 특히 지방정부에 이양된 사회복지분야별 예산구성비 중에서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를 위한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대폭 지방정부로 이양되었다. 때문에 장애인복지 실천을 위

한 지방정부의 책무는 실질적인 복지사업 및 지원으로 예산을 할당해야 하는 책무까지 강조되고 있

다. 이에 따라 지역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책무도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사회에서 활동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뿐만 아니

라 실질적 인권보장 및 복지지원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과업을 지닌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

원에 관한 조례 (명칭은 지역에 따라 다름)도 그 과업을 이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국의 모

든 기초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는 않았으나, 2017년 기준으로 17개 광역 단체

중에서 14곳과 226곳 기초자치단체중에서 49곳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관련한 지방 조례를 연구한 논문은 거의 없다. 중앙정부의 장애인

복지 철학의 기조가 최근에 와서야 인권과 자립지원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지방정부도 이를 반영하

여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적 변화의 속도가 빠르기에 연구 성과가 적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변화의 궤적에 비하여, 중앙과 지방간의 복지부담 논의와 재정적 갈등에 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이

루어졌는데(예, 남찬섭, 2016; 이찬진, 2016; 김형용, 2015; 박병현 외, 2015; 임성일, 2015), 입법적 내

용을 분석하여 지역간 차별성과 중앙과 지방의 연계성을 살핀 연구는 거의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자

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을 지니는데, 중앙과 지방의 복지분권 논의가 누리과정예산을 둘

러싼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담론에서 자치재정권적 영역에서만 논의와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고, 자치행정측면 또는 자치입법측면의 논의와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게 수행된 듯하다. 

사실, 자치입법권인 조례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정책결정은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오세민 외, 2014). 발달장애인에 초점을 둔 조례연구는 드물지만 선행연구의 폭을 넓혀 살펴보

면, 자치입법과 관련된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

조례에 관한 연구(조소영, 2009; 정영선, 2011a; 홍성수, 2012), 혹은 아동 청소년, 다문화와 같은 사

회적 취약층의 권리보장을 다룬 조례연구(최돈민, 2012; 조성규, 2013; 김광병, 2013, 오세민 외, 

2014; 최형찬, 2014; 조금주, 2016)가 있다. 또한 마을만들기나 독서공동체 사업이 지방특성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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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식되면서 확대된 지자체의 관련 조례연구(김홍렬, 2010; 신창훈, 김선직, 2013; 홍은성, 장우

권, 2015)가 수행되었다.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조례 연구로는 박윤근과 한은영(2014)의 연구뿐인데, 

이 연구도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대두된 배경이나 장애인 인권의 개념 비교 

및 지자체간의 조례 내용의 구성과 특성을 비교하는데 초점을 두었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내용을 다

루고 있지는 않으며, 중앙과 지방간의 연계성이나 차별성이라는 조례의 기능에 특성을 중점으로 논

의하지는 않았다. 

중앙차원에서 발달장애인법이 마련되고 이행된지 2년이 지나는 현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발달장

애인법 관련 지자체 조례가 입법 예고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발달장애인법 유사 조례가 각 지역에

서 특성에 맞게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지, 법체계상 상위법인 

발달장애인법의 내용을 충분히 포괄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얼마나 연계성(일치성)을 지니고 있는지, 얼마나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지역적 특성을 담아내는 자치성(차별성)을 보이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발달장애인법

의 내용적 특성에 기초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유사 조례 63개를 분석하여 발달장애인법

과 공통된 사항과 차별점을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발달장애인법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에서 제정한 조례가 얼마나 제도적 방향성을 목적상 일치시키고 있는지, 법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얼

마나 상위법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발달장애인법(모법)과 지자체의 조례 사이

의 연계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지방의 특성을 반영한 조례의 실질적 이행 노력을 얼마나 담아

내고 있는지 조례간의 차별성을 드러냄으로써 지방 조례의 자치성을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

과를 토대로 향후 지자체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조례의 발전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입법과 의미

우리나라에서 조례의 법적근거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있다(박윤영, 2017). 헌법 제 117조 1항에서

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

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고, 지방자치법 22조 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유사조례 간의 연계성과 자치성에 관한 연구 371

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즉, 조례는 지방

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정

하는 지방자치법규인 것이다(김광병, 2013).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에 필요한 법규를 스스

로 조례로 정립할 수 있고 그 하위 법인 규칙 등에 관한 입법 기능을 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조례의 입법한계이다. 이는 하위법

이 상위법을 거스를 수 없다는 수직적 법체계이자, 조례 역시 법률을 따라야 함을 의미한다(이수정, 

2017). 하지만 조례가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율하는 법령과 조례의 내용이 상이하다는 사실만

으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될 수는 없다(송종원, 2012). 조례의 법률 위배 여부는 규정의 목적과 내용

과 효과를 비교하여 모순이나 저촉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또한 급변하는 

사회현상을 법률보다는 조례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선도적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국법

미비를 빌미로 조례제정을 막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도 나온바 있다(대법원 1992. 6.23. 선고 92추

17 결정). 즉, 헌법상에서 정한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면 법률이 없어도 조례제정은 가

능한 것이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 가능하며 그 내용이나 효력이 법령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고, 조례 제정의 근거에 있어서도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 것이지만, 법률공백상태를 메우거나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내용･목적･범위 등에서 보다 자유롭게 정할 수 있

는 것이다. 조례의 기능도 이러한 자율성을 잘 드러낸다. 조례는 지역에서 밀착적으로 살아있는 법

으로서 일상생활 가운데 지역주민들을 지배하고 있는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행위규범을 완전하고 

성숙한 제정법으로 이끄는 입법적 기능을 지니며, 이를 통해 법률을 보완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수정, 2017; 김병록, 2009). 지방의회의 조례는 지방자치행정의 기준, 주민생활의 보호, 지역경제

의 발전방안, 주민복지 등에 대하여 입법을 하게 하는 바 법률의 공백을 시정하고 국가의 정책전환

을 재촉함으로써 법령을 보완한다(김태진, 김덕진, 2001). 그 외에도 조례는 일상생활에 밀착된 제정

법의 원동력으로서 입법을 통하여 현실에 적합한 조정기능을 가지며,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유용한 규범으로서 기능한다(이수정, 2017).

이러한 조례입법의 의미와 기능은 법률과 조례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

러나 있다. 자치입법과 법률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법률

에 저촉되는 자치입법의 자율성 또는 자치성의 한도를 얼마나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다루어졌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로 선출하기 시작한 1991년 이후 실질적 지방자치가 가능하도록 지역 고유

의 특성과 다양성을 담아내는 지역에 기반한 조례 제정이 활성화 되었다. 법령의 내용이 지역 특수

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오히려 주민의 인권과 복지를 제한할 수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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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독립적 지위와 자치성이 보장될 필요가 강조되었고(하혜영, 이정진, 2011) 이는 조례의 자치

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조례의 자율규율로서의 자치성과 국가에서 정하는 의회입법 및 행정입법과

의 관계 정립은 중요하면서도 결코 간단하지 않다(최승원, 양승미, 2008). 하위법은 상위법을 거스를 

수 없다는 법률우위원칙이 있고, 지역 행정권 발동의 원칙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법

률유보(法律留保)원칙도 조례 제정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자치성을 발휘한 조

례제정이 쉽지 않은 것이다. 특히 조세나 벌칙규정 등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규율은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되기 더욱 어렵다. 예를 들면 쓰레기를 거리에 버리는 행위에 자방의 조례에서 벌금 

1000만원과 같은 형량을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법치주의에 따르는 일정한 제약으로 설명된

다. 자치입법이 지역의 자치성과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고 법률이 다루지 못하는 문제(법률공백상태

를 의미)를 조례를 통해 다루거나 법률을 선도하는 기능까지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최현재, 2016; 

김광병, 2013), 자치입법권의 구현에 있어서는 자치권을 무제한적으로 또는 자의적으로 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자치입법은 법률과 합리적인 비례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최승원, 양승미, 

2008). 일정정도 전국적 통일성을 지녀야 하며, 한편으로는 지역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규율로서 존

재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법치주의의 근거 하에서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을 고려하면 

자치입법인 조례는 법률과 상당한 일치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한편, 지역특수성을 고려하거나 법률

조정 및 선도의 기능, 지역주민 참여의 기능 등을 강조하면 조례는 지역마다 구별되는 차별성을 지

녀야 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흐름도 이해할 수 있다. 국회에서 제정한 발

달장애인법(2014)에 앞서서 서울시 영등포구의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2013)가 먼저 제정되

었다. 이는 법률공백상태에서 자치성을 발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로운 법규정을 창조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인권과 관련된 지역 조례는 지방자치제와 함께 활성화되었고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하였는데(정영선, 2011b), 발달장애인 관련 조례가 이를 잘 증명하고 있는듯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

는 조례와 법률간의 연계성과 자치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에 다수의 조례로 입안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자 하며, 법률인 발달장애인법과 얼마나 일치

성을 보이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며, 이를 완전한 중첩관계보다는 좀 더 유연하고 포괄적으로 분석하

고자 법조항의 의미상 일치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일치성’이라는 용어보다는 ‘연계성’이라는 

완화된 표현을 사용하였다. 한편 자치성은 지역간 조례들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용어로 개념화하였

고, 본 논문에서는 발달장애인법을 모법으로 하고 지역 조례가 모법에 비하여 얼마나 차별성을 지니

는가를 살피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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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지자체 유사 조례의 제정 배경 및 특징

발달장애인법 제정은 2005년부터 계속된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를 중심으로 가칭 ‘지적장애인 

등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했던 노력에서 시작했다(송진선, 2017). 2007년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가칭)

지적장애인지원특별제정 추진연대를 제안 및 구성하여 ｢지적장애인등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안을 마련하였고, 2008년 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소속

관계자 및 부모들이 미국 발달장애인 복지제도 체험 및 연수를 실시하여 포럼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김홍선, 2015). 이후 2012년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발제련)’가 결정되었고 2013년 국정과제로 

‘발달장애인법제정’이 선정되었으나 보건복지부와 발제련의 의견차이로 진척이 되지 않자, 발제련

은 천막농성 및 국회의원의 동의서를 받아 보건복지부에 다시 법안발의를 요청하게 되었다. 2014년 

발제련과 보건복지부와의 9회에 걸친 협의와, 국회천막농성, 발달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부모가 삭

발을 강행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2014년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김정록과 김명연 의원안의 병

합심사를 통해 최종법률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김홍선, 2015). 

이렇게 발달장애인 당사자들과 그 가족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염원을 담아 제정된 

발달장애인법은 정상화(normalization), 사회통합(social interaction), 평등(equality), 자기결정권

(self-determination) 등의 원칙들을 충실히 담아내는 등 권리보장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동안 제정된 여타의 장애인 관련법령에 비하여 진일보한 규범으로 평가된다(송진성, 2017). 발달장

애인의 권리보장과 서비스보장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이 현실적으로 침해받는 인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한 서비스 급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

는 것이다. 구성을 살펴보면, 발달장애인법은 총 7장 44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발달장애인

의 권리 보장(제8조～제17조)과 복지욕구를 담아낸 복지지원 및 서비스(제18조～제29조)에 관한 조

항이 주요 내용이며, 이러한 내용이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제33조～제

38조)를 설치 운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즉 기존의 복지지원제도들과 달리 권리보장을 강조하고, 

구체적 전달체계인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설치까지 정하고 있어서 실행력이 높은 법률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지방에서 자치입법권을 통해 제정되고 있는 법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조례명은 지역에 따라 상이하나, 조례명에 발달장애인을 명시하고 있고 권리보장이

나 지원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앞서서 2013년에 영등포구의 조례를 시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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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014년에 2곳, 2015년에 8곳, 2016년에 44곳, 2017년에 8곳에서 발달장애인 지원 또는 권리보장

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2017년 10월 기준으로 광역지자체의 조례 14개와 기초지자체의 조례 49

개로 총 63개의 발달장애인법 유사조례가 제정되었다. 

법률은 총칙과 본칙, 벌칙, 보칙,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례에서는 총칙과 본칙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이다. 그러나 조례도 법의 목적과 용어정의, 책무, 본칙의 내용 순으로 구성되어 있

어서 법률조항 구성의 순서는 법률과 일치한다. 발달장애인법은 총칙, 권리의 보장, 복지지원 및 서

비스,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보칙･벌칙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유관 

조례도 같은 순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발달장애인법과 지자체 조례간의 유사성과 차별성 분석이 가

능하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첫째, 발달장애인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연계성은 어떠한가? 둘째, 발달장애인 권리보

장 및 지원을 위한 조례의 자치성은 어떠한가? 라는 두 가지 연구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되

었다. 발달장애인법과 조례의 연계성은 법의 제도적 방향성(목적의 일치성과 내용적 일치성)을 중심

으로 분석되었으며, 조례의 자치성은 조례의 실질적 이행 노력이 조례에 어떻게 다르게 제시되어 있

는지를 분석하여 차별성을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1) 분석대상 

분석대상은 2017년 10월 기준으로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및 지자체의 홈페

이지에서 발달장애인 지원 또는 권리보장을 명시한 조례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광역지자체의 조

례 14개, 기초지자체의 조례 49개로 총 63개 조례를 모두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발달장애인법

도 기준이 되는 모법으로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2) 분석방법 

63개 지자체의 발달장애인 지원조례가 목적과 내용적 측면에서 얼마나 발달장애인법과 일치하는가

를 분석하고, 지자체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노력이 조례상에 어떻게 차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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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제목 조항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제7조

목적

정의

발달장애인의 권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민의 책무

실태조사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권리의 보장 제8조~제17조

자기결정권의 보장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의사소통 지원

자조단체의 결정 등

형사, 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방지

신고의무

현장조사

보호조치 등

제3장 복지지원 및 서비스 제18조~제29조

복지서비스의 신청

개인별계획의 수립

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

계좌의 관리

계좌관리의 점검 등

조기진단 및 개입

재활 및 발달지원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평생교육 지원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

소득보장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지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한 본 연구에서의 분석 순서는 총 3단계였다. 첫째, 발달장애인법 특성과 내용을 

분석하여 조례와 비교하기 위한 내용 분석의 기준 틀을 정하였다. 기준틀은 발달장애인법의 조항명

과 해당 내용으로서 그 구성은 다음 <표1>와 같으며, 법체계상의 관계성에 기반하여 조례와 법률간

의 일치성을 연구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하였다. 

<표1> 발달장애인지원법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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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제목 조항 내용

제4장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제30조~제32조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휴식지원 등

제5장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제33조~제38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임무

관계기관의 협조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서비스의 제공 등

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

둘째, 마련된 분석틀을 기준으로 63개 지자체 조례들의 조항의 내용과 표현을 분석하여 기준안인 

발달장애인법과의 목적 및 내용적 일치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발달장애인법(모법)과 지자체간 조

례의 내용적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방식은 박윤근･한은영(2014), 박주영(2016), 오세민 외(2014)의 

연구에서 실시했던 조례의 내용분석 방식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 방식에서는 모법과 개별 

조례간의 포함관계만을 살펴보기 위한 내용 분석이 진행되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모법의 해당조항

이 몇 개 조례에 반영되었는지 비율로 계산하여 연계성(일치성)을 분석하였다. 즉, 발달장애인법의 

각 조항별 내용이 지자체 63개 각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63개 조례 중 해당 내용을 포

함한 조례의 비율로 모법과 조례간 일치성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2인의 연구자의 자의적 합의에 의

한 판단이라는 한계가 있으나, 조례의 하위 세부항목에라도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발달장애

인법의 해당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분석하여 가능한 포함관계를 인정하는 쪽으로 기준을 잡아서, 모

법의 내용 중 불포함된 부분이 무엇인지 명료하게 나타내고자 하였다. 또한 목적과 내용적 방향성의 

일치정도를 분석하고자 하였기에 보칙과 벌칙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셋째, 모법과 조례간, 조례와 조례간의 비교를 통해 조례의 자치성(차별점)을 분석하였다. 조례의 

차별성은 수치화에 무리가 따르기에 조항별 특징을 사례 분석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63개 조례 

중에서 발달장애인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 지역 조례에 추가된 사례가 있는지, 또한 조례간에 차

별화된 내용적 특성이 있는지를 조례의 내용적 측면에서 차별적 특성으로 분석하였으며, 조례의 이

행의지를 강하게 나타낸 사례가 있는지, 실질적 행정지원을 통한 이행력을 높이고자 했는지를 조례

의 행정적 측면에서의 차별적 특성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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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법의 

주요 목표이념

반영비율 

(지자체 수)
해당 이념을 명시한 조례 지역

의사존중･권리옹호 0 없음

생애주기반영
3%

(1곳)
광주광역시

복지욕구에 적합한 

지원

3%

(1곳)
광주광역시

4. 연구 결과 

1) 발달장애인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목적 일치성

발달장애인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목적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발달장애인법의 

목적을 중요이념별로 구분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와의 일치여부를 알아보았다. 발달장애인법에서

는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

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

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다(1장1조).” 라고 법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지자체의 조례를 보면 발달장애인법의 목적을 

그대로 명시한 사례는 없었으나, 발달장애인에 대한 중요 이슈인 권리보장, 자립지원, 인권보호 등

을 목적으로 제시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별도의 목표를 설정하고자 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 <표2>는 발달장애인법의 목적에 명시된 주요개념이 지자체 조례에 반영된 지역의 수와 비

율, 그리고 지역명을 나타낸 표이다. 발달장애인법의 목적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목적을 주요이념

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에 발달장애인법의 이루고자 하는 주요이념 중 가

장 많이 제시하는 것은 ‘인간다운 삶’에 관한 것으로 92%(58곳)의 지역 조례가 반영하고 있었고, ‘사

회참여 촉진’을 55%(35곳)의 지역조례가 반영하였으며, ‘권리보호’에 관한 것도 46%(29곳)의 지자

체 조례에 반영되었다. 한편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특성 및 복지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하는 것

이 조례의 목적에 포함된 곳은 ‘광주광역시’ 뿐이었다. 또한 발달장애인법의 주요이념인 ‘발달장애

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을 목적에 포함한 지자체는 없었다.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권 보장

과 권익옹호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부족한 현실을 잘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표2> 발달장애인법(모법)에 명시된 목표의 지자체 조례의 반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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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법의 

주요 목표이념

반영비율 

(지자체 수)
해당 이념을 명시한 조례 지역

권리보호
46%

(29곳)

광양,부산(광역,금정구),강원(광역,화천),인천(광역,부평,동구,남구,남동구),대전,

서울(광역,금천,중랑,성북,마포,동작,강서,강동,광진,은평,성동구),세종,경기(구리),

경남(거창,양산),전북,대구(광역,북구)

사회참여촉진
55%

(35곳)

광양,여수,인천(광역,서구,동구,남구,남동,부평구),대전(서구),광주(서구,남구,북구),

서울(광역,금천,중랑,성북,마포,동작,강서,강동,광진,은평,성동구),세종,경기(구리),

경남(거창,양산),전북,대구(광역,북구),부산(광역,금정),강원(광역,화천),대전

인간다운 삶
92%

(58곳)

광양,여수,인천(광역,부평,서구,동구,남구,남동구),대전(서구,동구),광주(서구,남구,

북구,동구),서울(광역,금천,중랑,성북,마포,동작,강서,강동,광진,은평,성동,구로,

서대문,동대문,영등포,강남,중구),세종,경남(거창,양산,거제),전북,대구(광역,북구),

경기(광역,성남,김포,고양시,구리,안양,용인시),부산(광역,금정구),강원(광역,화천),

대전,제주,충남(광역,아산),울산(동구,중구,울주군,남구,북구)

자립지원 43곳

인천(광역,동구,남동구),경기(광역,성남,김포,고양,안양,구리,용인시),경남(거제),

제주,충남(광역,아산),서울(금천,중랑,성북,마포,동작,강서,광진,은평,성동구,서대

문,동대문,영등포,강남,중구),세종,경남(거창,양산),전북,대구(광역,북구),대전(동

구),광주(동구),울산(동구,중구,울주군,남구,북구),강원(화천)

권리보장 36곳

인천(광역,부평,동구,남구,남동구),광주,서울(금천,중랑,성북,마포,동작,강서,강동,

광진,은평,성동구),세종,경기(광역,성남,김포,고양시,구리,용인시),경남(거창,양산),

전북,대구(광역,북구),부산(광역,금정),강원(광역,화천),대전,제주,충남(광역,아산시)

권리증진 23곳

경기(경기(광역,성남,김포,고양시,안양,용인시),경남(거제),제주,충남(광역,아산),

서울(구로,서대문,동대문,영등포,강남,중구),대전(동구),광주(동구),울산(동구,중구,

울주군,남구,북구

그 외에 지자체의 특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발달장애인법의 목적에는 명시되어 있

지 않았지만 조례에서는 명시한 목표 이념인데, 모법의 이행과 더불어 조례로서 지역 내 발달장애인

의 권리옹호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의지가 나타난 부분이라고 하겠다. 모법과의 일치율을 분석한 

것이 아니기에 비율 분석은 하지 않았고, 몇 지자체가 해당개념을 조례의 목적에 명시하였는지 살펴

보았다. 장애와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인 ‘자립지원(43곳), 권리보장(36곳), 권리증진(23곳), 인권보호

(2곳), 종합서비스 제공 및 그에 관한 규정(21곳)’, 및 지원조례를 실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3곳)’ 순서로 보다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하고 있었다. 특히 자립지원을 63개지역중 43

개 지역에서 조례상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중요

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3> 발달장애인법의 목적에는 없으나 조례상 명시된 목표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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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서비스제공 21곳
강원(화천),제주,아산,인천(서구),대전(서구,동구),광주(서구,남구,북구,동구),서울

(구로,서대문,동대문,영등포,강남,중구),울산(동구,중구,울주군,남구,북구)

행정적･재정적지원 3곳 강원(화천),제주,아산

인권보호 2곳 경기(안양시),경남(거제)

2) 발달장애인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내용 일치성

(1) 총칙

발달장애인법의 총칙에 있는 내용이 지자체 조례에 반영된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4>와 같

다. 표의 왼쪽 항목은 모법인 발달장애인법에 명시된 조항명이며, 각 조항의 내용이 63개 지자체 조

례에 반영된 여부를 비율로 표현하였고 해당 조례의 지자체 지역명을 명시하였다. 분석결과 용어의 

정의는 63개 조례에 전부 포함되어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도 지자체 조례의 97%가 포함하

였다. 이에 반하여 국민의 책무(22%), 실태조사(13%), 타법과의 관계(48%) 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반영률을 나타냈다. 

<표4> 발달장애인법 총칙의 지자체 조례 반영정도

발달장애인법 조항명 반영비율 해당 조례 지역

제2조(정의) 100% 63개 지역조례 전부포함

제3조(발달장애인의 권리) 0%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97%

(61곳)
'경남,대전(광역)'을 제외한 61개 지역조례 전부 포함

제5조(국민의 책무)
22%

(14곳)

강원도,경기(구리시),경남(양산시),부산(광역,금정),서울(광진구,

중랑구),대구(북구),세종시,광양시,인천(남구,부평구),제주

제6조(실태조사)
13%

(8곳)
경북,광주,대구(북구),부산(금정),충남,서울,인천(부평구),제주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48%

(30곳)

경기(광역,고양,성남,구리시),경북,경남(광역,양산시),광주(북구),

대구,부산,서울(광역,강남,노원,성동,마포,동작,강서,광진,은평,

구로,중랑,강동,성북,중구),세종시,전북,인천(광역,동구,서구),제주

총칙의 내용적 특성으로 주목할 부분이 있었다. ‘발달장애인의 권리’의 조례반영률이 0%라는 점

이다. 발달장애인법에서 ‘발달장애인의 권리’는 3조에 별도로 명시된 주요 내용으로 “제3조(발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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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의 권리) ① 발달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

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발달장애인은 자신에게 법률적･사실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

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③ 

발달장애인은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자기의 견해와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핵심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달장애인의 권리’ 를 조항명으

로 별도로 명시한 조례는 없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의미있게 살펴볼 부분이 있다. 조항의 내용을 분석한 것은 아니지만, 63개의 

조례 중 30곳은 조례명 자체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혹은 ‘권리보호’ 라고 표현했는데1), 조례 내

용에 ‘권리보장’ 조항을 두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나머지 33곳은 조례명 자체에도 ‘발달장애인의 권

리’ 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내용에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는 조례 제정시에 발달장애인 권

리보장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2) 권리의 보장

발달장애인법의 2장 권리보장이 조례에 반영된 비율은 전반적으로 타 장에 비교하여 낮게 나타났

다. 세부 조항별로 반영률을 살펴보면 편차가 있는데, 자조단체의 결성은 51% 반영률을 보였고, 보

호조치가 27%, 의사소통지원이 21%, 성년후견제이용지원이 24%,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방지가 

24%로 나타났다. 한편,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 신고의무’와 관련해서

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반영률이 0%로 언급된 조례가 없었다2). 

성년후견제이용지원과 의사소통지원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의 주요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조례

에 포함된 수준이 각각 24%, 21%로 나타난 점은 조례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의 내용을 충분히 담

아내지 못하고 있는 증거라고 하겠다. 특히 지자체 조례의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은 발달장애인지원

계획 혹은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조항에 따로 규정하기 보다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조항에서 하는 

업무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위하여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발달장

1) 조례명에 ‘권리보장’을 명시한 지역은 30곳으로, 강원(광역,화천),경기(구리,용인시),경북,양산시,광주(광역,남구),

대구,부산(광역,금정구),서울(강서,강동,광진,마포,성동,은평,중랑구,중구),세종시,전북,울산(남구),충남,인천(광

역,남동구),제주가 해당된다.

2) 일치도가 0%인 것은 발달장애인법에 의거하여 이행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조례에서는 제외한 것으로 이해된다. 

현재, 경찰서에서는 발달장애인과 관련하여 담당 경찰관을 지정하거나, 경찰에게 관련교육을 실시하는 등 발달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신고의무의 경우에도 학대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

고의무를 이행하고 있어 모법(발달장애인지원법 15조)에 근거한 이행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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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지원조례가 아니더라도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년후견제도와 관련된 서비스

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의사소통지원도 역시 중앙정부를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발

달장애인의 의사소통 혹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가운데 경찰, 행정기관 

등에서 의사소통관련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중앙정부의 행정적 조치와 지자체 조례와의 관계

에 있어서의 상보적 역할 수행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며 조례의 기능과 향후 보완사항에 대한 

논의시 미반영된 모법의 내용을 이행하는 체계가 있는지 확인하여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

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5> 발달장애인법 ‘2장 권리의 보장’의 지자체 조례 반영정도

발달장애인법 조항 반영비율 해당 조례 지역

1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24%

(15곳)

강원,경기(광역,고양),경북,양산,광주,대구,부산(광역,금정),서울,충남,

전북,전남(광양시),인천,제주

2 의사소통지원
21%

(13곳)

경기(광역,김포,고양,성남시),경북,대구,대전,부산(광역,금정),충남,서

울(은평구),전북,인천

3 자조단체의 결성
51%

(32곳)

강원,경기(광역,용인,김포,구리,고양,성남시),경북,경남(양산시),광주

(광역,서구),대구(광역,북구),부산(광역,금정구),서울(광역,강동,동작,

마포,은평,중랑구),충남,전북,전남(광양시),울산(울주군,남구,동구),인천

(광역,남구,남동,부평구),제주

4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0%

5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 0%

6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방지
24%

(15곳)

경기(광역,고양,구리시),경북,경남(광역,양산시),부산(금정구),서울(광역,

광진구,은평구,중랑구),전남(광양시),충남,울산(남구),제주

7 신고의무 0%

8 현장조사
16%

(10곳)
강원도,경기(광역,고양),경북,대구,부산,서울,전북,인천,제주

9 보호조치
27%

(17곳)

강원,경기(광역,김포,고양,성남시),경북,경남(양산시),서울,광주,대구,

부산(광역,금정구),충남,전북,전남(광양시),인천,제주

(3) 복지지원 및 서비스

발달장애인법의 3장 복지지원 및 서비스 항목의 63개 지자체 조례에의 반영률은 타 장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조항의 조례 반영률은 87%로 발달장애인법

의 내용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가장 많이 포함된 조항이었다. 다음으로 ‘재활 및 발달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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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문화예술 여가체육활동지원’이 78%, ‘평생교육지원’이 75%,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지원’

이 44%, ‘조기진단 및 개입’이 32%,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이 21%, 마지막으로 ‘소득보장’이 6% 

조례 반영률을 나타냈다. 한편 ‘복지서비스의 신청’, ‘계좌관리 및 점검’을 포함한 조례는 없었다. 

고용, 평생교육지원, 문화예술여가활동지원, 주간활동 돌봄은 모두 70%이상의 높은 반영률을 보

였는데, 기존에 지자체에서 하던 복지사업의 내용이기에 부담없이 조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

편, 소득보장,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복지기관 연계), 조기 진단 및 개입은 상대적으로 반영률이 낮게 

나타났는데, 신규로 이행해야 하거나,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 등 집행의 어려움이 있기에 반영률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실질 이행을 위한 조례반영이 필요하다. 

‘복지서비스 신청’과 ‘계좌관리 및 점검’은 반영률이 0%였다. 발달장애인법에서 ‘복지서비스 신

청’은 발달장애인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스스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스스로 신청하

는 것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가, 그리고 보호자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사회복지전담공원’이 발달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복지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발달장애인법 제 18조 3

호). 조례에 명시될 경우 지자체 장의 책임이 높고 일선 공무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항목인데, 

실제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을 모르

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 조항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계좌관리 및 점검’의 경우 이미 발달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계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3) 중복되어 조례상에서는 따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

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가 아닌 발달장애인이 경제적 착취 혹은 학대를 당하는 경우4)가 종종 있

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재산을 지킬 권리, 관리할 권리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고, 이에 대

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금전관리 지원과 같은 관련된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3)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치매노인 등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

3자를 급여관리자로 지정하여 급여를 대신 관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타인에 의한 수급권 침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반기별로 확인･점검 실시(201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안내, 261페이지, 보건복지부)

4) 지적장애 아들 2명, 쇠사슬로 묶어 놓은 뒤 외출한 부모…이웃신고로 적발(세계일보, 2017.4.13.), 매달 11만원 주

며 지적장애인 15년간 노동착취…공장주 구속(연합뉴스, 2017. 10. 31). 두 사례의 가정은 비수급자 가정으로 사각

지대에 처한 발달장애인의 현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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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발달장애인법 ‘3장 복지지원 및 서비스’의 지자체 조례 반영정도

발달장애인법 조항 반영비율 해당 조례 지역

1 복지서비스의 신청 0%

2

개인별지원 계획의 수립

(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

21%

(13곳)

강원,경기(광역,고양),경북,광주,대구,부산,서울,전북,충남,

인천,제주

3 계좌관리 및 점검 0%

4 조기진단 및 개입
32%

(20곳)

구리시,경북,광주,대전,대구,부산(광역,금정구),서울(광역,

중랑,광진,금천,마포,성동,은평구),전북,경남,울산(남구),인천

(광역,남구),제주

5 재활 및 발달지원
86%

(54곳)

강원,경기(광역,용인,김포,구리,안양,성남시),경북,경남(광역,

거제,거창,양산시),광주(광역,서구,남구,동구),대구(광역,북구),

대전(광역,동구,서구),부산(광역,금정구),서울(광역,성동구,

금천구,동대문구,성북구,마포구,동작구,강서구,광진구,영등

포구,은평구,구로구,서대문,중랑구,강동구,관악구),세종,충남,

전북,울산(중구,울주군,북구,남구,동구),인천(광역,남구,남동구,

서구,부평구),제주

6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87%

(55곳)

경기(광역,용인,김포,구리,안양,성남시),경북,경남(광역,거제,

거창,양산시),광주(서구,남구,북구,동구),대구(광역,북구),대전

(광역,동구,서구),부산(광역,금정구),서울(광역,성동구,금천구,

동대문구,성북구,마포구,동작구,강서구,광진구,영등포구,

은평구,구로구,서대문,중랑구,강동구,관악구),세종,충남,전북,

울산(중구,울주군,북구,남구,동구),전남(광양,여수시),인천(광역,

남구,남동구,서구,동구,부평구),제주

7 평생교육지원
75%

(47곳)

강원,경기(광역,김포,고양,구리,성남,용인시),경남(광역,양산시),

경북,광주(광역,서구,남구,북구,동구),대구(광역,북구),대전

(서구),부산(광역,금정구),서울(광역,중구,강남구,노원구,성동구,

금천구,성북구,마포구,동작구,광진구,은평구,중랑구,강동구),

세종,울산(울주군,동구),인천(광역,남구,남동구,동구,서구,

부평구),전남(광양,여수),전북,제주,충남

8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78%

(49곳)

강원,경기(광역,김포,고양,구리,성남,용인시),경남(광역,거제시,

거창군),경북,광주(서구,남구,북구,동구),대구(광역,북구),대전

(동구,서구),부산(광역,금정구),서울(광역,금천,마포,동작,강서,

광진,영등포,은평,구로,서대문,중랑,강동,관악구),세종,울산

(울주군,동구,중구,남구,북구),인천(광역,남구,남동,동구,서구,

부평구),전북,충남,제주

9 소득보장
6%

(4곳)
대전, 경상북도, 부산(금정구), 울산(남구)

10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지원
44%

(28곳)

강원,경기(광역,김포,구리,용인시),경북,광주(광역,서구),대구

(광역,북구),부산(광역,금정),대전,서울(광역,마포구,동작구,

은평구,중랑구,강동구),울산(남구,동구,울주군),인천(광역,남동,

부평구,남구),전북,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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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4장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항목은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상담지원과 휴식지원의 내

용으로 구성된다. 항목별로 보면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상담지원’이 59%, 발달장애인 가

족의 휴식지원이 54% 수준으로 지자체 조례에 반영되어 있었다. 해당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를 보면 본 내용을 별도 조항으로 구성하고 있지 않고,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조항의 하위 내용에 있거나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조항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

러한 구체적 복지지원에 관한 내용이 조례에 명시되는 것을 볼 때 조례를 통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에 지자체의 노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었다. 현재 사회서비스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

업’, ‘가족휴식지원사업’을 실시중에 있고, 이미 발달장애인법(제32조 휴식지원 등)에 의하여 사회복

지기관 및 장애인부모회 등 관련단체에서 ‘보호자 휴식지원 사업’등을 진행하고 있다. 때문에 해당 

내용이 미포함된 조례의 지역에서는 향후 조례 개정의 필요를 덜 인지할 수 있으나, 제도 사각지대

가 없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상보적 복지전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7> 발달장애인법 ‘4장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의 지자체 조례 반영정도

발달장애인법 조항 반영비율 해당 조례 지역

1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59%

(37곳)

강원(광역,화천),경기(광역,김포,고양,구리,성남,용인시),경북,

경남(광역,양산),광주(광역,서구),대구(광역,북구),대전(서구),

부산(광역,금정구),서울(광역,노원구,성동구,금천구,마포구,

동작구,광진구,은평구,중랑구,강동구),울산(동구,울주군,남구),

인천(광역,부평구,남구,남동구),전북,충남
2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3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등
54%

(34곳)

강원,경기(광역,성남,구리,김포,고양시),경남(광역,거창,양산),

경북,광주(광역,서구),대구(광역,북구),대전,부산(광역,금정구),

서울(광역,마포구,동작구,은평구,중랑구,강동구),울산(동구,

울주군,남구),인천(광역,남구,남동,부평구),전남(광양시),전북,

제주,충남

(5) 제5장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관한 조항은 63개 조례중에서 24곳에만 조례가 명시되어 있었고, 38%의 반

영률을 보였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관하여 발달장애인법상에서는 아래 표에 나타났듯이 6가지 

항목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지자체의 조례에는 6가지 항목이 모두 포함된 경우도 있었으나, 

일부 내용만 있는 곳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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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지역
지원센터설

치여부

조례상의명

시여부
연번 지역

지원센터

설치여부

조례상의

명시여부

1 강원도 ○ ○ 10 세종특별자치시 ○ ○

2 경기도 ○ ○ 11 인천광역시 ○ ○

3 경상남도 ○ ○ 12 울산광역시 ○ ○

4 경상북도 ○ ○ 13 전라남도 ○ ×

<표8> 발달장애인법 ‘5장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등’의 지자체 조례 반영정도

발달장애인법 조항 반영비율 해당 조례 지역

1 발달장애인지원센터

38%

(24곳)

강원,경기(광역,성남,김포,고양시),경북,경남(광역,

양산시),광주,대구,부산(광역,금정구),서울(광역,

동작구,중랑구,관악구),세종,충남,전북,전남(광양시),

인천(광역,남구,부평구),제주

2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3 관계기관의 협조

4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서비스의 제공 등

6 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

2015년에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면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2017년 현재 

총 17곳에 설치완료 되었으며, 발달장애인 개별지원계획, 후견감독, 권리구제 지원등 권익옹호업무

를 수행하고 있다5). 사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이미 발달장애인법에 의거하여 설치해야하기 때문

에 조례에 명시하지 않거나, 조례가 없는 경우라도 지자체에 설치될 수 있다. 아래 표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17곳의 현황과 조례상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포함 여부를 보여준다. 전라남도, 대전광역

시, 충청북도는 발달장애인 지원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센터만 설치･운영되고 있다.

<표9>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지역과 조례포함 여부 

5) 조례상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

②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③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지원

④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⑤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⑥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⑦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

⑧ 법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⑨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그 외에 군구지원센터 지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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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지역
지원센터설

치여부

조례상의명

시여부
연번 지역

지원센터

설치여부

조례상의

명시여부

5 광주광역시 ○ ○ 14 전라북도 ○ ○

6 대구광역시 ○ ○ 15 제주특별자치도 ○ ○

7 대전광역시 ○ × 16 충청남도 ○ ○

8 부산광역시 ○ ○ 17 충청북도 ○ ×

9 서울특별시 ○ ○

 

3) 발달장애인 지원 또는 권리보장 조례의 자치성(차별성)6)

본 장은 지자체 조례의 자치성을 살펴본 부분으로서, 63개 조례들을 비교분석하여 조례간 차별성을 

분석하였다. 조례의 차별성은 수치화에 무리가 따르기에 사례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차별성은 ‘조

례의 내용적 측면에서 조례간의 차별적 특성’을 드러내는 사례와 ‘행정적 측면에서 이행 의지를 강

조한 사례’로 구분되었다. 

(1) 내용적 측면에서 조례간의 차별적 특성

지역간 조례의 차별성은 주민의 의견수렴을 강조하거나 지방자치 단체장의 특정 역할을 부과하거

나 기타 추가지원사업을 조례에 명시한 사례를 통해서 조례의 사업내용적인 측면에서 차별적 특성

이 나타났다. 첫째, 의견수렴을 강조한 서울과 충청남도 지자체의 조례가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발

달장애인법에서 발달장애인이 정책 결정과정에서 자신의 견해와 의사를 표현하도록 한 것을 서울

특별시 조례에서는 지역실정에 맞게 ‘발달장애인 지원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자 할 때 발달

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다. 또한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 

방식을 제공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 발달장애인이 자신들에 대한 지역의 계획을 이해하고, 추

진방법을 함께 고민하며, 그들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였다. 충청남도 조례의 경

우에는 발달장애인 계획을 수립, 혹은 변경할 경우 사전에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발달장애인 단

체, 관계자,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 및 도민의 의견수렴을 촉진하고자 하였

다. 두 사례 모두, 발달장애인법을 지역과 당사자에게 맞게 구체적이며 실제적으로 적용한 사례이

며, 의견수렴을 강조하였다.

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모법의 명칭이며, 조례의 명칭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고 지원만을 명

시하거나 권리보장만을 명시하고 있어 ‘발달장애인 지원 또는 권리보장 조례’라고 표기하였다. 지자체별 실질 조

례명 전체 정보는 본 논문의 부록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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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0> 의견수렴을 강조한 사례

지자체 조례명 해당 조례 내용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의견수렴)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발

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충청남도 발달장

애인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중략)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 홈페이지 등에 공

고절차를 거쳐 발달장애인 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을 비롯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특정 역할을 부과하는 차별적 특성을 지닌 사례도 있다. 울산광역시 남

구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는 발달장애인법 제14조를 지역에서 실천하

기 위한 방법으로 구청장에게 ‘발달장애인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부여하였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달장애인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

타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발달장애인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도록 하여, 울산남구청장이 발

달장애인법 제14조의 2항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범죄사전예방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치단체장의 역할로 명시한 점이 자율적 조례제정의 기

능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11>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특정 역할을 부과한 사례

지자체 조례명 해당 조례 내용

울산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돌봄지원 확대 및 범죄 사전예방활동)

① 구청장은 주간활동지원 및 보호자 등 가족들을 위한 돌봄지원의 확대와 보호자들에 정

보제공, 심리상담, 전문교육, 휴식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범죄 등으로부터 사전에 보호하여야 

한다.

셋째 발달장애인법 상의 조항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나, 개별 지자체 조례에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

을 자율적으로 추가 명시한 경우가 있었다. 울산 울주군 발달장애인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을 

준용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할 것을 별도조항으로 명시하였다. 자립을 지원한다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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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법에도 있지만, 울산 울주군의 조례에서는 ‘제7조(자립지원서비스의 제공)’을 다음 표의 

내용과 같이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조례를 보면 <추가지원사업>이라 하여 

발달장애인법에는 없으나, 실제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제

시하였는데, 활동보조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그 외 발달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추가사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광주광역시 발달장

애인지원조례’에는 ‘제17조(전환서비스 지원)’이 있는데, 발달장애인의 성인기를 준비하는 과정에

서 꼭 필요한 서비스인 ‘전환서비스’ 를 지원조례에 명시하여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한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이러한 모법상에 없는 추가지원사업에 관한 조항은 

발달장애인지원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표12> 추가사업을 별도조항으로 조례에 명시한 사례

지자체 조례명 해당 조례 내용

울산 울주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자립지원서비스의 제공)

군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추가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추가시간을 별도로 책정

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의 인지, 의

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샹 및 행동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달재활서

비스를 추가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

구를 고려하여 추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 조례 

제17조(전환서비스 지원)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거주시설 입소 지원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개별적 전환서비스의 체계적 연계와 관리를 통해 발달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➁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입소부터 퇴소, 지역사회 정착까지 지원하는 통

합적(ONE-STOP)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달장

애인전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모델 개발

2. 발달장애인 자립 생활가정 운영

3. 발달장애인 욕구에 부응하는 전환 계획 수립 및 연계, 지원 등의 체계 구축

4. 발달장애인 거주 및 이용 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5. 그 밖에 발달 장애인의 전환지원을 위해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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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조례명과 항목

발달장애인

기본계획하에

포함된 경우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

립･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중략)

9호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계획,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복지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략) 

⑤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준에서 이루어져

야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중략)

④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실태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실태조사는 성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2) 행정적 측면에서 이행 의지를 강조한 사례

행정적 측면에서의 지역조례간 실질 이행을 위한 차별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실태조사를 강조한 사

례, 자치단체장의 책임을 매우 강조한 사례, 복지위원회 운영을 실제적으로 명시하고 수당규정도 둔 

사례를 통해서 실질적 조례 이행 의지를 담아낸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실태조사를 명시하여 이행의지를 강하게 나타낸 조례가 있었다. 실태조사는 지역에 맞는 발

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세우고, 예산집행을 하는 등 구체적인 이행에 직

결되는 조항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태조사가 명시된 방식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는데, ① 발달장

애인지원기본계획으로서 ‘발달장애인과 가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시킨 사례(충남, 경북, 제

주, 대구 북구, 인천 부평구), ② 교육･홍보･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사례(부산 금정

구), ③ 실태조사에 대한 별도 조항을 둔 사례(광주)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표13> ‘실태조사’ 명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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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조례명과 항목

교육.홍보.

연구 지원 

사업에 포함된 

경우

부산광역시 금정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교육.홍보.연구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일반 구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의 체계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도의 연구 사

업 또는 실태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실태조사 

별도조항을

둔 경우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 조례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보육 및 교육, 고용, 의료, 문화, 예술, 여가, 체육, 복지 지원 및 이용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항

충남, 경북, 제주, 대구(북구), 인천(부평)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발달장애인 기

본계획’에 포함시키고 실태조사를 할 것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충남, 경북, 제주의 경우 ‘발달장애인 

기본계획’만 5년을 주기로 한다고 되어있을 뿐 실태조사 주기나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반면, 대구광역시 북구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경우 위의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발달장

애인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되, 발달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하는 것으로, 그

리고 성별, 연령을 고려하도록 하는 지침까지 제시하여 실태조사에 대한 이행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실태조사 결과에 기반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18～

2022)’까지 수립된 것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고 있었다. 한편, 실태조사를 교육 및 홍보, 연구지원

사업으로 포함시킨 사례가 있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이에 해당하는데, ‘연구사업 또는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조사를 연구차원으로 해석한 특징을 보인다. 또한 임의조항으로 

표현하여 실태조사가 실제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추가적 의지를 요구하는 특징도 보인다. 이

와 달리 실태조사를 가장 분명하게 별도조항으로 명시한 사례도 있었다. 광주광역시가 이에 해당하

는데, 63개의 지방자치조례 중 유일하게 ‘실태조사’를 조항으로 제시하였으며, 조사시기와 조사항목

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었다. 실태조사는 총칙의 조항 중에서 가장 실제적 이행과 직결되는 조항

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향후 지자체 조례 제정 및 개정을 고려하는 지자체는 위의 사례를 고려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치단체장의 책임을 매우 강조하는 규정을 통해서 조례의 실질 이행의지를 강조한 사례가 

있었다. 각 발달장애인 지원조례는 발달장애인법을 지역실정에 맞추어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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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규정인데, 이행의지가 표현방식에 따라 조례마다 다르게 강조되고 있었다. 아래의 <표14>에

서는 울산 남구와 광주광역시의 조례가 모법인 발달장애인법에 비해 얼마나 지자체장의 책임을 강

조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울산광역시 남구의 발달장애인 지원조례는 제11조 ‘조기진단 및 개입’

에서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기진단, 치료지원을 위한 수립,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고 함으로써 발달장애인법 제2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의 조기

발견을 위한 도구개발, 정보제공 등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한다’는 내용을 강조하는 한편, 지

자체 장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였다. 한편,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조례 제21조에 중증발달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에서 ‘중증발달장애인에게 소득보장,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지원이 우선적

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고 하였는데, 이는 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제1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의 발달장애인에게 소득보장,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지원이 우선적

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를 바꾸어 표현한 사례이다. 모법에는 임의조항인 ‘～

할 수 있다’를 지원조례에서는 강제조항으로 ‘～하여야 한다’고 바꾸어 표현하여 모법에 비해 지방

자치단체장이 위 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였다.

<표14>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을 강조한 사례

발달장애인법 지방자치단체조례

조기진단 및 

치료지원

제23조(조기기단 및 개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조

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도구의 개발, 영유아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등 필요한 정책

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울산 남구 발달장애인 조례

제11조(조기진단 및 치료지원)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기진단과 치료지

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중증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제19조(중증장애인 지원)

법28조 및 법29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소득보장,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

지원이 중증의 발달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 조례

제21조(중증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28,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의 소득보장, 거주시

설, 주간활동, 돌봄지원이 중증의 발달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셋째, ‘발달장애인법’에는 없으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는 14곳7)에서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복지위원회)’를 설치하여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식

7) 경기도(광역,김포,고양,성남시), 경북, 경남, 광주(광역,동구), 부산, 서울(광진구,동작구,성북구), 인천(남구), 충청

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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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행정적 차원에서 실질적 이행의지를 드러낸 사례도 있었다. 그런데 이중 경기도, 김포시, 고양

시, 성남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6곳은‘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복지위원회)’를 위한 ‘수당’을‘～지

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고, 다른 8곳은 ‘수당’에 대한 조항이 없었다. 조례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의

지가 있는 행정기관은 적극적으로 ‘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노력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15> 복지위원회를 명시한 경기도 조례의 예시

장명/조항명 해당 조례 내용

 제3장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제17조에 따른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제2호에 해당하

는 사람이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경기도의회의원

2. 발달장애인 당사자, 발달장애인의 친권자, 법령에 의한 후견인 또는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발달장애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수당과 여비)
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5. 결론 및 논의

2016년 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된 이후 2017년 10월 기준으로 발달장애인을 조례명에 명시한 지자체 

조례가 총 63곳에서 제정되었다. 법시행 이후 2년이 되지 않은 시기에 63곳에서 발빠르게 ‘발달장애

인법’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실천하고자 한 것이다. 조례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지역에서 권리를 보

장받으며 살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처한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여타 지자체들도 현재 입

법예고를 하는 등 향후 유사 조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법

을 모법으로 한 지자체의 조례가 제도적 방향성의 측면에서 목적과 내용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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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여 모법과 조례의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모법과 조례간 및 지역별 조례간 차별성도 분석

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제정한다는 입법권적 조례의 자치성을 알아보았다.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 논의점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향후 지자체 유사조례 제정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우선적으로 드러난 것은 첫째,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발달장애인법’의 주요내용을 포함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발달장애인법의 내용에 따라 조항별 일치도를 살펴본 결과 0% 일치율을 보

인 조항도 있었으나, 산술적 포함률의 평균은 36%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제1장 총칙은 54%, 제2장 

권리의 보장은 16%, 제3장 복지지원 및 서비스는 37%, 제4장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은 

51%, 제5장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은 38%로 나타났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발달장애인법의 

내용을 36% 수준으로 포함･일치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법과 조례간 일치율을 보여

주는 산술적 지표로서 내용의 충분성이나 반영의 수준 및 실질적인 법률간 연계의 정도를 보여준다

고 해석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급격하게 늘어나는 지자체의 유사 조례들과 

모법의 방향적･내용적 일치도를 보여줌으로써 현재 중앙과 지방간의 법률상 연계성을 이해해 보고

자 하였으며, 이러한 점이 연구의 결과이자 의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실 숫자 그대로만 본다면 모법과 조례간의 연계성(일치율)이 높은 편은 아니다. 심지어 모

법의 내용이 조례에 전혀 명시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 모법의 제2장 4조 형사사법절차상 권리보장

과, 5장의 발달장애인전담조사제도 0% 반영률을 나타냈다. 모법 3장 3조의 계좌관리 및 점검도 조

례에 반영된 곳은 없었다. 하지만, 반영률이 낮거나 0%라고 하더라도 이 조례가 과연 부족하거나 나

쁜 조례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조례는 상위법을 따라야 하기에 어느 정도 일치성을 갖추어

야 하지만, 해당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서 발달장애인 권리에 관한 내용은 인권조례에 포함되었을 수

도 있고, 모법인 발달장애인 법이 이미 자치단체 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업으로 실시되는 등 굳이 

해당지역의 조례에서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해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조례와 법

률의 관계를 보았을 때 법률의 모든 내용이 조례에 포함될 필요는 없기에, 일부 조례에서는 모법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기도 하고 더 강화되기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조례

가 법률의 공백을 메우기도 하고, 기존에 이행되는 법률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조례에서 모법의 반영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이다. 다만, 모법의 조례상의 반

영률은 얼마나 해당지자체에서 해당 법을 이행하고자 하는지와 모법의 취지를 잘 살리고자 하였는

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증거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발달장애인법의 제도적 방향에 맞게 ‘지역에서의 발달장애인 권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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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및 인간다운 삶’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분석결과 발달장애인을 여전히 ‘서비스의 대상’ 혹은 

‘보호받고, 지원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자기결정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며 자신에 대한 서비스계획이나 실천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

을 표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거의 포함되지 않았

다. 한편, 발달장애인법의 목적에서는 의사존중과 권리옹호를 담고 있으나 조례의 목적에서는 이를 

명시한 곳이 하나도 없었고, 모법의 1장 3조인 발달장애인 권리조항도 조례상에 별도 조항으로 명시

된 지역은 없었다. 심지어 63개 조례 중 명칭에 권리보장을 명시한 곳은 30곳이었는데 내용에 권리

보장 조항은 없었으며, 나머지 33곳은 조례명칭과 내용 모두에 권리보장 보다는 자립지원과 복지서

비스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담아냈다. 이는 지역에서 조례 제정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에 대한 논의와 

합의의 수준이 미약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지역에서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구체적 실천으로

서의 권리보장 또는 권리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보다,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의사소통지원, 성년후견지원은 21%, 24% 반영률인데 비

해 재활지원(86%), 고용지원(87%), 평생교육(75%), 문화예술지원(78%)의 상대적으로 조례상 반영

률이 높은 것이 그 증거이다. 그동안 발달장애인지원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강조한 측면에

서 기존의 사회복지 법과의 차별성이 강조되었고 선진적인 법으로 평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조례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점 및 내용상 특성은 권리보장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듯하다. 

향후 조례 제정시에는 발달장애인법의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도 지자체에서 충분히 고려되고 담아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발달장애인법과 조례간 또는 조례들간의 차별성도 잘 드러났다. 주민의 의견수렴을 강조하

거나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특정 역할을 부과하거나 기타 추가지원사업을 조례에 명시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조례의 사업내용적인 측면에서의 모법과 지역 조례간 차별적 특성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

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당사자와 가족의 의견진술을 강조한 의견수렴 조항을 별도로 두었으며, 울산 

남구는 지자체장에게 발달장애인의 동향 파악의 의무를 범죄 예방 측면에서 강조하기도 하였고, 광

주광역시는 자립생활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조항을 별도로 두기도 하였다. 모두 모

법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은 내용이고 해당 지자체의 조례제정시 관심 영역과 합의의 정도에 따라 다

르게 제정된 듯하다. 이러한 내용적 차별점은 모법을 보완하는 기능도 하고 지역에서 강조하고 싶은 

자율적 자치성의 입법자치권을 지자체에서 실현한 부분으로도 해석된다. 

다섯째, 실태조사를 강조한 사례, 자치단체장의 책임을 매우 강조한 사례, 복지위원회 운영을 실

제적으로 명시하고 수당규정도 둔 사례를 통해서 조례의 행정적 측면에서의 지역조례간 실질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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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차별적 특성을 알 수 있었다. 제정된 조례가 사장되지 않고 지역에서 잘 적용되고 운영되는 

것은 중요한데, 행정적 차원에서 절차상 실태조사를 한다거나 엄격한 책무에 대한 표현을 강조하거

나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수당까지 명시한 조례는 보다 이행의지가 강한 조례라고 해석된다. 광주광

역시의 조례는 실태조사도 별도 조항으로 두고 있고, 단체장의 책임도 강조하고 복지 위원회의 설치

와 수당지급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행정적 측면에서 이행의지가 가장 잘 드러난 조례라고 평가

된다. 향후 조례제정을 고려하는 경우 광주광역시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조항들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향후 중앙의 법률과 지방 조례와 그 밖의 연관된 타법들과 사회복지 전달체계간 상보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경우 24

곳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조문이 있었는데, 실제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설치된 곳

은 17곳이었으며, 17곳 중 14곳만 관련된 조례가 있을 뿐, 3곳은 조례와 상관없이 발달장애인지원센

터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법률로 운영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고, 조항에 맞추어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과 조례와 행정이 맞추어 가는 것이 아니라 

개별 필요성에 맞추어 제정이 되고, 해석이 되고, 지켜지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또한 조례상에

는 센터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해당 지역에는 센터가 없는 사문화된 조례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볼 때, 법률적으로만 존재하는 조례라면 앞으로 센터설립 의지만 있다고 해석해야 하는지 그 제정 

사유가 궁금하다. 또한 조례가 없는 곳은 모법으로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지원에 대한 부분을 실천하

고 있는 것인지, 조례를 제정한 곳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 장애인 정책은 그 전달체

계가 유난히 복잡하고 발달장애인은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중복된 복지도 가능하고 사각

지대 발생도 용이하다. 조례의 모법 반영률이 0%라고 할지라도 타법이나 중앙차원의 사업을 통해

서 관련 영역이 해당 지역에서 보장된다면 좋겠지만, 제도적 실질적 사각지대의 존재 가능성은 얼마

든지 있다. 때문에 중앙의 법률과 지자체의 발달장애인 조례와 해당 지자체의 유사한 여타 조례(인

권조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등) 및 중앙 차원에서 제공하는 사업들간의 상호보완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당 지역에 맞는 상보적 유기적 제도운영을 통해 제도적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향후 조례와 서비스 전달체계가 함께 움직여야 하며 사회복지사가 옹호자로 기능하길 기

대한다. 무엇보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해 사회복지사들의 옹호 역할에 대한 개념적 논의의 합

의가 필요하며, 향후 조례 제정시 사회복지사들도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와 조례가 

함께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발달장애인법 제24조 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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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와 같이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거의 조례에서 다루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

았다. 아직 국가적으로 시행되지 않았고, 예산 및 운영 면에서 지역에서도 이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

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내용이라면 조례에서 보다 강력한 이행의지를 담

아내어 실천되고 법률을 선도하길 바란다. 이러한 역할을 지역의 사회복지사들이 옹호자로서 발달

장애인 당사자와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여덟째,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법과 조례간 연계성과 차별성

을 살펴보았다. 연계성이 낮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유사 조례 및 타법들과의 

상보성에 대한 분석이 연계성과 함께 분석되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어느 지점에서 발생가능한지 지

역별로 분석해 보면 좋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 지역별 차별성을 살펴보았는데 이는 지역의 긍정적 

자치성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조례 제정 당시 주도적인 인물의 성격이나 지역의 색이 달랐기 때문

일 수도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조례의 차별성이 왜 나타나는지 이유를 분석하거나, 조례제정 주체에 

따라서 내용이나 특성, 전개과정이 다른지도 알아본다면 향후 조례 제정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

이다. 

마지막으로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의의와 한계점을 논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법(모법)

과 조례들간의 연계성과 차별성을 살펴 조례 연구의 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간 

복지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고 복지 분권은 주요 정치적 이슈가 되기도 한다. 이 시점에서 본 연구는 

단순히 모법과 조례의 내용분석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자치성과 연계성을 논의한 점이 특징이고 의

의이며 향후 다른 지자체 조례 연구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또한 한계점이 있다. 

모법의 조항 내용이 조례에 하위 내용에라도 있으면 포함관계로 인정하였는데 다소 주관적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계속 조례가 현 시점에도 제정되고 있어서 현재 시점에는 본 연구의 데이터가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이미 앞선 논의했듯이 조례가 모법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지자체의 상

황에 따라 다른 조례가 있거나 이미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로 제시

한 일치도만으로는 지자체의 상황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모법과 조례의 일치성을 보

는 것도 중앙의 법제와 지방의 조례간의 상보성을 보여줄 수 있기에 일정정도 연구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의 연구방법상의 한계도 있을 것이나 탐색적 수준에서의 급격히 늘어나는 발달장

애인 조례 연구의 한 사례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자들은 한 단계 나아가서 좀 더 법

적, 사회복지학적 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과학적인 연구방법을 적용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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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orrespondence and the Autonomy 

between the Act on the Guarantee of Rights of and 

Suppor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 Similar Ordinances of the Local Governments

Jihye Jeon*･Sehee Lee**8)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ct on the guarantee of rights of and 

suppor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Act for PWDD) and the similar ordi-

nance of the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is law and focused on the correspondence(the 

rate of reflection) and the autonomy(differentiation). As of October 2017, 63 local govern-

ment regulations and Act for PWDD were analyzed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the analy-

sis are as follows: First, the rate of reflection in the ordinance of Act for PWDD was dif-

ferent according to the clause. In the aspect of emphasizing welfare support, the agree-

ment between local ordinance and rate was high. While the Act for PWDD emphasized 

the right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re was little information about 

their right in the ordinance of local governments. This is evidence that current ordinance 

is based on the protective point of view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the 

future, policy measures will be needed to ensure that respect for decision-making by per-

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rights guarantees are included in the bylaws. 

Second, there is a provision that the rate of ordinance reflection is 0%, which may be 

guaranteed by other laws in the area, so it does not mean the absence of related system 

in the region, but there is possibility of institutional blind spot. In the future, consid-

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complementarity of other legal systems in the area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o that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hould not be 

placed in institutional blind spots. Third, the autonomy(differentiation) of local ordinance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Incheon National University(ikwwjh@i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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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examined from the contents aspect and the administrative aspect to help practical 

implementation. The differentiation between the ordinances vary. Emphasizing the re-

sponsibilities of the head of the organization, emphasizing the fact-finding survey, setting 

up the welfare committee, or adding local needs were included to the ordinance. Local 

governments considering the enactment of ordinances in the future should refer to these 

cases and establish enactable local ordinances that take advantage of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autonomy.

Key Words: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 on the guarantee of rights of and sup-

por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rdinance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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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2016) 

광주
남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6) 
울산

남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6)

광주 동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2015) 울산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2016) 

광주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 조례(2015) 울산 울주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2017) 

광주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2015) 울산 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2016) 

광주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2016) 울산 동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2016) 

대구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

한 조례(2016) 
인천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2016) 

대구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2016) 인천 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2016) 

부록. 발달장애인 조례제정 현황(2017년 10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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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조례명 지역 조례명

대전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2016) 
인천

남동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6) 

대전 대전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2016) 인천 동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2016) 

대전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2016) 인천 부평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2016) 

부산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2016) 
인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2016) 

부산
금정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2017) 
전북

전라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2016)

서울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

한 조례(2016)
전남 여수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2016)

서울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2016) 전남
광양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

례(2016)

서울
강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6)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에 관한 조례(2015) 

서울 관악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2015) 충남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7) 

서울
광진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6) 
충남

아산시 발달 및 정신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2016)

서울 구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2014) 


